
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<신설 2014.11.20.>

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(제54조의4제1항 관련)

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

1. 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

2. 실기교육

가.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3시간

나. 목표제동 및 제동거리 1시간

다. 미끄럼 주행 1시간

라.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1시간

마.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1시간

바.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3시간

사. 정속주행 2시간

3. 종합평가 필기시험, 기능시험, 주행시험 4시간

총계 24시간

비고

 1. 이론교육은 교육생이 여객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식

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한다.

 2. 실기교육은 실외의 체험교육시설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서 자동차를 직

접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을 말한다.

 3. 종합평가는 이론 교육 후 필기 평가와 실기 교육 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

여객을 효율적·안정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기능 및 주행 평가를 말한다.

 4. 종합평가의 합격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.

 5. 수험생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교육

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.


